
토지수용재결에 있어 정당한 보상금 결정

<P>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결정을 함에 있어서 기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2개의 금융기관이 실시

한 수용토지에 대한 시가평가액의 평균감정 가격에다가 위 재결시까지 도매물가상승률을 가사한 금

액을 토지의 보상금으로 결정한 재결은 정당하다.</P> <P>(대법원 1973.02.26. 선고 72누247 판

결)</P>


